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시동키를 운전 에서 분리

▶ 크레인 등 양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구간에 임의출입 금지

▶ 방호조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

▶ 사업주가지시한각종안전조치사항(출입금지조치, 잠금조치, 사용금지, 제한속도등)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적발 즉시 형사적ㆍ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 (형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재해발생 시 : 인력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민사보상, 생산차질 등이 있음

▶ 지게차 등에 화물의 과다적재 금지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

▶ 천장크레인등을이용하여중량물운반시운반구간에관계근로자가아닌사람은출입금지조치

▶ 동력전달부(벨트, 기어 등)에 방호덮개, 울 설치 및 설치상태 관리 철저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

▶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용접)작업 금지 및 취급작업 시 작업표준 준수 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가스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 통풍, 환기 및 분진제거 조치

▶ 고속회전체의 파괴, 가공물 등의 절삭편이 날아오지 않도록 덮개 또는 울 설치

▶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고속작업 등)를 사용하는 경우 제한속도 준수

▶ 기계설비 점검∙수리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동스위치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제조업사고사망재해는끼임, 떨어짐, 화재/폭발∙파열/누출, 맞음, 부딪힘등

5 사고사망재해 유형에서 73%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재해사례, 예방기법, 교육자료 등)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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